
EU이사회는 2023. 4. 25.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핏 포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탄소중립을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이를

위해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 CBAM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배경

EU집행위원회는 2021. 7. 14. CBAM을 포함한 입법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원대한 포부를 보여준 위 패키지는, 산업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이에대한논의는차근차근이루어져, EU의회·집행위·이사회는 2023. 3. 28. 차량제조사들이

2035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확정 지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관련개편안도지속적으로제정절차를밟았습니다.특히 CBAM의경우,우리나라산업전반에도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였는데, 최근 2023. 4. 25. CBAM을 포함한

개편안들을 EU이사회가최종확정시켰습니다.

※참고: CBAM의개념및이전동향관련내용은이전뉴스레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U환경규제화동향(2023. 03.17)

☞ EU, 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합의(2022. 12.27)

☞탄소국경세시대의도래(2022. 07.25)

☞ EU탄소국경제도공개(2021. 07.21)

EU 핵심기후법안시행확정
- CBAM 대비필요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56A87039DDF703343BDDD7993B8FE376.Hyper?pageIndex=1&nIndex=74787&sSiteid=2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373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217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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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EU의야심찬핏포 55는아래와같은내용을담고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 세계최초로 2005년부터실시했던 EU의거래제시스템을확대
및보완

• 거래제시스템을해운, 항공, 건설분야등산업전방위적으로
적용하여배출감소를유도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 에너지가격상승으로인해어려움에노출될계층을보호하기

위한기금

• 최대 650억유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U역외국에서생산된제품이 EU내로수입될경우제품의탄
소함유량에따라 ETS에기반한탄소가격을부과·징수

•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
틱등탄소배출이심한산업분야제품이대상

회원국탄소배출량감소목표

• ETS 등이적용되지않는산업분야에대해회원국들이탄소
배출을감소하도록하는내용

• 내국해운산업, 농업, 쓰레기처리업등

차량에대한탄소배출량기준 • 2035년까지신차의탄소배출량을 100% 감축

토지이용및삼림에대한규정개정
• 토지이용개선과삼림확장을통해2030년까지최소 3억1천만

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흡수모색

이외에도지속가능한항공원료개발,대체에너지인프라구축,건물에너지효율성개선등이있습니다.

이번 2023. 4. 25.에 확정되어 특히 주목받는 제도는 CBAM으로써, EU역외 국가인 우리나라가 EU에 특정

제품을수출하면해당규제를받기때문입니다.우선은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등 6개분야에만

적용되고, 2023. 10. 1. 부터 2025. 12. 31.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만이 있지만 2026. 1. 1. 부터는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마련될예정입니다.

CBAM을활용한관세책정시나침반역할을할 ETS도확대및개편되면서, EU역내기업의배출권구매를

일정수준 면제해주던 제도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2027년부터는 건물 난방·운송 연료에

대해서도 ETS-II명칭의배출권거래제도가신설될예정입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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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사점

핏 포 55는 2021년 중순부터 입법이 예고된 사항이었기에,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충격이 막대하지는

않겠지만,이정도수준의적극적인탄소배출량제재는전례가없기에수많은시행착오가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이에대해정부도발벗고나서산업통상자원부는 EU측과의원활한소통창구를마련하는한편,

산업계에대한컨설팅및기술개발지원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법안이 확정되었고, 2026. 1. 1.부터는 더 이상의 적응기간도 없습니다. 기업마다 철저히 대비가

필요한시점이며,향후발표될상세이행법안을기민한자세로기다릴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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